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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관광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2019년 기준 약 10.5%을

차지하는 등 상당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

음.

○ 이에 기후위기 등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광산업에서도 환경

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기에 최근 3ㆍ3ㆍ7ㆍ7 정책으로

외래 관광객을 증가시키려는 서울시도 친환경 관광에 대한 시책 마

련과 관련 사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

.

2. 주요내용

가. 지속가능 관광에 대한 정의 신설(안 제2조제9호).

나. 지속가능 관광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(안 제4조제3항).

다. 지속가능 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(안 제15조제1항제14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관광기본법」, 「관광진흥법」












